
[별  6] <개  2015.12.22.>

재부가금의 부과기준( 27조 4 1항 )

1. 재부가  출연   연구용도 외  사용한 액   다  에  

하는 재부가  부과 에 라 산 한다.

연구용도 외 사용 액 재부가  부과

5천만원 이하 50%

5천만원 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+ 5천만원 과 액  100%

1억원 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+ 1억원 과 액  150%

3억원 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+ 3억원 과 액  200%

5억원 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+ 5억원 과 액  250%

10억원 과 20억2천5백만원 + 10억원 과 액  300%

2. 부과권자는 재부가  부과 상자가 다  각 목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
우에는 1 에 라 산  재부가  2분  1 범 에  그 액  가

할 수 있다. 

  가. 재부가  부과 상자가 근 5  이내에 법 11조 2에 른 참여 

한, 출연  수 또는 재부가  부과 조 를 받  경우

  나. 삭  <2015.12.22.>

  다. 출연  50 트 이상  연구용도 외  용도  사용한 경우

  라. 그 밖에 연구용도 외  사용한 동 , 방법 및 그 결과 등  고 하여 재

부가 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 는 경우

3. 부과권자는 재부가  부과 상자가 다  각 목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
우에는 1 에 라 산  재부가  2분  1 범 에  그 액  감경

할 수 있다. 

  가. 16조에 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  판  경우

  나. 반행 를 한 자가  등  조사 과 에  실하게 조하고, 조

사 과  에 연구용도 외 사용한 액  자발  반납한 경우

  다. 그 밖에 연구용도 외  사용한 동 , 방법 및 그 결과 등  고 하여 재

부가  일 필요가 있다고 인 는 경우


